
[붙임]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관련 법령

▣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

▣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52-95-3 대리납부 적용 요건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이하 이 조, 제53조, 제53조의2, 제60조 제1

항 및 제75조 제1항에서 “국외사업자”라 한다)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(이하 

이 조 및 제53조에서 “용역등”이라 한다)를 공급(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 제50조에 

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

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 및 제53조에서 같다)받는 자(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

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, 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

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)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

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.  <개정 2020. 12. 22., 2023. 12. 31., 2025. 

3. 14.>

1. 「소득세법」 제120조 또는 「법인세법」 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(이하 이 조에서 

“국내사업장”이라 한다)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

2.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(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

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
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자는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

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고, 제48조 제2항 및 제49조 제2항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

납부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공급받은 용역등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

용하여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안분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은 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④ 제10조 제9항 제2호 본문에 따른 사업의 양도(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

한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같은 

호 본문 및 제31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

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 제49조 제2항을 준용하여 대통

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.  <신설 2014. 

1. 1., 2016. 12. 20., 2017. 12. 19., 2018. 12. 31.>

① 용역 등의 제공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거나, 국내사업장

이 있더라도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는 용역 등을 공급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어

야 한다. 

② 해당 용역 등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어야 한다. 

③ 해당 용역 등이 국내에서 사용 또는 소비되어야 한다. 

④ 제공받은 용역 등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되어야 

한다. (부가법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 

포함)



▣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52-95-5 대리납부 대상 용역대가의 계산 방법

①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는 용역의 대가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.

 1. 거래당사자간에 부가가치세액의 징수 및 부담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

에는 해당 계약에 의한다.

 2. 부가가치세액의 징수 및 부담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이 없이 용역대가의 전액을 지

급하는 때에는 해당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계산한다.

 3. 부가가치세액의 징수 및 부담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이 없이 용역대가에서 부가가

치세액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해당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

으로 하여 계산한다. 

② 용역의 대가를 외화로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그 대가로 한

다.

 1. 원화를 외화로 매입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 현재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에 

의하여 계산한 금액

 2. 보유 중인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

하여 계산한 금액


